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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병역  탈 간  한하는  항 등에 한 사건

헌마   항 본  등 헌(2016 889 12 2 )

공 개 변 론 [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년 월 목2019 12 12 ( ) 14:00 심판 에 , 2016. 10. 13. 

수  헌마   항 본  등 헌  사건에 하여 2016 889 12 2

변론  열 다. 

 사건  병역준비역에 편  복수  택 한  한 시

로 한하는 한편 병역준비역에 편   개월  또는 역 등 복, 3

 료 시근로역 편 병역 처  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, , 

한민  로  탈할 수 없도록 하는   탈 신고 시 

할  규 한  시행규칙 항 등  청  탈  

 등  침해하는지 여 가 쟁  사건 로 헌 재판 는 당사  변론과 , 

참고  진술  들    항들  헌 여  판단할 계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

사건개요

청  미 에  미    한민    1999. 5. 15. ○ 

사 에 생한 남 다 청  미  역 내에  태어나 생과 동시에 미. 

 시민  취득하 고 또한 생 당시에 가 한민  민 어  생과 , 

동시에 한민   취득한 복수 다.

 만 가  에 복수 가  사람  만 가  20 22○ 

지 만 가  후에 복수 가  사람  그   내 하나  , 20 2

 택하여야 한다고 규 하 도  항 본문 병역  에 ( 12 1 ), 8

 병역 비역 에 편  사람  그 편   개월 내에 하나  ‘ ’ 3

 택하거나 역 상근 비역 보 역 로 복무  마 거나 마  것 로 보, ․ ․

는 경우 시근로역에 편  경우 병역 처   경우  같  병역, , 

무에  어난   내에 하나   택하여야 한다고 규 한다2

(  항 본문12 2 복수 로    택하려는 사람  무). 

에게 탈 신고  해야 하는 병역 비역에 편  사람  택 , 

간 내에 또는  같  병역 무에  어난 경우에 비로  탈 신

고  할 수 다(  항 단14 1 그리고 탈 신고 시 신고 에는 가). 

계 록사항에 한  등  첨 하여야 한다(  시행규   12

항  등2 1 ).

병역 에  한민  민  남  만  병역 비역에 편18○ 

병역 상 연령 시는 그 연령  는 해  월  미한( 8 ), 1 1

다  항 라  청 과 같  생 시 한민   취득한 남( 2 2 ). 

 만 가 는 해  월 지 청  경우  월 18 3 31 ( 2017 3 31 ) 

한민  에  탈할 것 지 여  결 하고 만약 탈  원할 경우 , 

 간 내에 신고   가 계 록사항에 한  등 필 한  

갖 어 탈 신고  해야 하 그렇지 않  상 한  같  병역 무, 

에  어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민  에  탈할 수 없다.

청    항 본문  항 단  시행규  12 2 , 14 1 , ○ 

 항 가 신  12 2 1 탈   등  해한다는 등 주  하

 항들에 한 헌  하는  사건 헌 원, 2016. 10. 13. 

심판  청 하 다.



심판대상

 사건 심판 상   로 개  것(2010. 5. 4. 10275 ) 12○ 

 항 본문   항 단 하 심판 상 항 라 한다2 14 1 ( ‘ ’ ), 

 시행규 무 령 로 개  것  항 (2014. 6. 18. 817 ) 12 2

하 심판 상 시행규 항 라 하고 심판 상 항과 심판 상 시1 ( ‘ ’ , 

행규 항  합하여 심판 상 항 라 한다 가 청  본  해하는‘ ’ )

지 여 다.

청구인 주장 요

심판 상 항  과 지원  하여 탈  택에 , ○ 

한 결 직업 택   해하고 차원 과 평등원 에 , , 

다.

심판 상 시행규 항  과 지원  하여 탈  , ○ 

택에 한 결 직업 택   해하고 원 과 평등원 에 , , 

다.

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의견요

심판 상 항  복수  택 내지 탈   한하 심, ○ 

판 상 항 로 하여 청  직업 택에 한  래 는 것  심판 상

항  간 수  과에 과하므로 심판 상 항 로 하여 직업  ․

가 한 다고 할 수 없다.

실무상 재 공  통하여 거주 들에 하여 탈에 한 안내가 ○ 

지 로 루어지고 는 생신고 무 차 행하지 않아 재  파, 

악할 수 없는 복수 에게 가가 탈 차에 해 개별 통지하는 것

 사실상 가능한  등  고려하 심판 상 항  차원 에 , 

다고 볼 수 없다.

심판 상 시행규 항  생과 동시에 복수  취득한 사람  탈○ 

과 련하여  또는   할  또는  청  계‘ , 



 할   계  할  미함   , ’

할 수 는  등  고려하 심판 상 시행규 항  원 에 , 

다고 볼 수 없다.

주요 쟁점

심판 상 항  과 지원 에 어 청  탈   등 본○ 

 해하는지 여

심판 상 시행규 항  원 에 는지 여  등.○ 

참고인 의견요

참고  미  : Washington Law Firm, PLC and Chun & Associates, PLC ○ 

변 사 청  ( )

           동 학  학과 수 상겸 해 계  ( )

○ 참고   견 지

미 본 등 가에  복수 가 컨   사 학  학 공무  - , , , 

원 계 진 과 같  가안보나 공무수행과 련  직업  가지려 하는 , 

경우 복수 로 하여 규 상 또는 사실상  래 는 당사, , 

 직업   해하는 것

생 시  만 가 는 해 월 지 탈  가능하다고 하지  - 18 3 31

만  연령  미 에 해당한다는  고려하   리에 해 만 , 

탈 차가 진행  수 므로 당사  본 에 해 는 탈  

라는 본  보 고 다고 보  어려움

미  동포사 에 한 한 연 사 결과에 생과 동시에 복수  - , ․

 취득한 사람  탈과 련하여 약  답 가  거주 들  , 72%

한민  에 해    문에 행  개  필 하다고 답하

고 약  답 가 한민  로  탈할 수 없어 겪는  , 74%

도가 심각하다고 답하



○ 참고  상겸  견 지

 여  련하여 책 로는 생지  계없  한  사 에  - , 

 생한   어느 한쪽만 한 라도 한민 에 생  , 

고 는 경우  그 에 하여 생과 동시에 한민   여하는 

것  타당함

청  한민  에  탈할 수 없어 에  공직취  등   - 

에   래 다 하 라도 는 사실상 과에 과하 사 도  , 

약  재한다고 하 라도 는 해당   상 로 다 어야 할 ․

문 므로 직업  가 해 다는 주  근거가 없, 


